
코로나 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(월세) 또는 보증금의 

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, 판결 내용 소개 

 

 

 

민법 제628조(차임증감청구권)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

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

감을 청구할 수 있다. 

 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1 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

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

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

있다.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



못한다. ② 제 1 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

후 1 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. 

 

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. 12. 11. 선고 98가합19149 판결 

 

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

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,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, 공평의 원칙 

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.  

 

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

현저히 변경되었을 것,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

것,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, ④ 당초의 계약 

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

경우로서,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(일반적인 예로서, 당초 

약정금액의 20%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)에 달하고, 나머지 전세기간이 



적어도 6 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

인정될 수 있다.  

 

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

특수성,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. 

 

구체적 사안의 판단 

 

법원은 1998 년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 개 층을 빌렸던 H 사가 “IMF 사태로 주변 

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”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

판결을 내렸다. 당시 법원은 “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

월세가 40%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

판단된다”며 “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

때 적정 월세는 1200 만원보다 19.2% 싼 970 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

5700 만원을 돌려줘야 한다”고 판결했다. 



 

 


